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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주요 내용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적용대상이 ‘제품·

용기’와 ‘전기·전자제품’으로 구분되어, 표시 승인을 위한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 이에, 국내·외 유사 제도로부터 적용대상과 사용비율(최소한도)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품·용기’와 ‘전기·전자제품’의 사용비율(최소한도)은 각각 10%, 20%로 설정되어, 

다양한 부품과 함께 조립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승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재생원료 인증의 핵심인 ‘연속성관리’ 검증이 제한적이며, 공장심사도 조건부로 시행됨 

○ 유사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표시 및 인증제도로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제시함

- 국내에서 운영되는 GR인증과 국외 ISCC(PLUS), GRS, RCS, UL인증의 특성 분석

❚ 정책 제안

○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으로 이원화된 적용대상을 ‘제품·용기’로 일원화하고, 사용

비율의 최소 기준을 없앰으로써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산업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적용대상 일원화(제품·용기) 및 사용비율 최소 기준을 없앰으로써 1%부터 표시할 수 있도록 제안

-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단계에서 국제표준(EN 15343:2007; EN45557:2020) 

등을 활용하여 산출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향상하도록 제안 

○ 인증제도로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관련 법률 내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정 임의인증’ 

형태로의 전환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제안함

- 인증제도로 운영 시, 연속성관리 표준(ISO 22095:2020)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하여 재생원료 관리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

주제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적용대상, 사용비율,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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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가 2024년 3월 29일부로 본격 시행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이하, 표시제도)’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

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

- 본 제도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용기는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재생원료 사용비율’ 정보를 제품·용기에 표시 가능 

○ (제도의 정책적 배경) 본 제도의 정책적 배경은 대한민국정부(2022)2)에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국정과제 89(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와 연관성이 가장 높으며, 그 

밖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략/대책에 근거

- ‘국정과제 89’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국제표준 기반의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마련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함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22.10.20)’3)을 통해, 유럽 등에 

통용 가능한 국제표준 기반의 재생원료 사용 추적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표시제 및 지자체 우선 구매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함

-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23.6.21)’4)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과 추적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을 제안함

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는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한정함.

2) 대한민국정부(2022), p.148.

3) 관계부처 합동(2022), pp.2-9.

4) 관계부처 합동(2023),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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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미비점) 그러나 제도의 ‘적용대상’ 및 ‘사용비율(최소한도)’ 항목에서 다소 모호한 

기준들이 존재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가 일부 필요한 상황

- 본 제도의 적용대상은 ‘식품용 PET’, ‘전기·전자제품’, ‘그 밖의 제품·용기’만 해당하며, 

상기 외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제품·용기’만 해당함(표 

1-1 참조)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 유형을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구분

- 플라스틱을 사용한 완제품 특성 여부에 따른 ‘단순재’5)와 ‘복합재’6)의 특성이 적용대상 

기준에 고려되지 않음

∙적용대상 기준 설정 단계에서 ‘단순재’와 ‘복합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총중량 설정 단계에서 모호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예컨대, 대표적인 ‘복합재’인 전기·전자제품은 플라스틱 및 다른 재질(철, 비철금속 등)의 

합산된 무게가 총중량으로 적용

∙이와 반대로 ‘단순재’는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된 제품·용기 특성을 가지므로, 총중량은 

순수 플라스틱 무게만 적용

-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에서는 ‘전기·전자제품(주로 복합재)’의 사용비율(최소한도)7) 

기준이 20%로, ‘제품·용기(주로 단순재)’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전기·전자제품’ 관련 

일부 산업계의 제도 참여에 대한 동기 유발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표 1-1 참조)

∙플라스틱 외 다른 재질과 혼합된 ‘복합재’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제품인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총중량 중 플라스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비율(최소한도) 기

준(20%)은 제도상 더 높게 설정되어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20%)을 충족하기 어려움

∙반대로,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되어 단순재 특성을 지닌 ‘제품·용기’는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서(10%) 사용비율 표시에 대한 승인이 상대적으로 더 쉬움

5) 단순재(Simple goods): 단일 소재로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완제품 형태를 갖출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을 가리키며, 대표적인 플라스틱 단순재로 ‘음료용PET’ 등이 있음.

6) 복합재(Complex goods): 단일 소재가 아닌 다양한 소재 및 부품이 모여 하나의 완제품 형태를 갖출 수 있음. 

대표적인 복합재로 ‘전기·전자제품’ 등이 있음.

7) 본 제도에서 ‘사용비율(최소한도)’이란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함량(%) 기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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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및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8)

사용되는 재생원료 적용대상 사용비율(최소한도)

1. 제1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퍼센트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20퍼센트

다. 그 밖의 제품·용기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용기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연속성관리의 필요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원료 사용비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추적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리 이슈가 부각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속성관리(CoC: Chain 

of custody)9) 도입 전략 수립과 단계적 실천 계획 마련 필요

- ‘연속성관리’란 재생원료 특성 보존, 함량관리, 거래 사실 증빙을 위한 일반적 절차 및 

요구사항으로서, 국제표준(ISO 22095:2020) 문서에서 주로 다루어짐

- 본 제도의 내실화, 그린워싱 방지, 재생원료 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연속성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의 검토가 요구됨

○ (표시제도의 발전방안 수립 필요성) 국내 산업계의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표시제도의 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 다소 모호한 적용대상 및 사용비율(최소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인증제도로의 발전 필요성) 국제표준에 기반한 재생원료 함량 산출 및 연속성관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제도적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인증제도로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도출이 필요함

8)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ISO(2020),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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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 국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조사·분석을 통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현황분석

- 제도 내 ‘적용대상’ 기준에 대한 현재 시사점 도출(장/단점) 및 발전 방안 마련

∙플라스틱 완성품 특성(단순재·복합재)을 고려한 적용대상 항목 개선방안 도출 

- ‘적용대상’에 따른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유형(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에 따른 사용비율(최소한도) 적용 사례 분석

∙특성(단순재 및 복합재)에 따른 사용비율(최소한도) 적용 사례 분석

○ 국제표준 분석을 통한 ‘연속성관리’ 적용 방안 검토

- 연속성관리 국제표준(ISO 22095:2020) 기반 ‘투명성’ 및 ‘추적성’ 향상 방안 조사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증제도로의 확대·발전을 위한 전략 제언

- 표시제도에서 인증제도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 및 시스템 제언

3. 연구 추진체계

○ 국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선행연구(보고서, 논문 등) 검토

○ 국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운영 현황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국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운영사례(국가/민간), 인증제도 정책연구 사례

∙국내 GR인증

∙국외 ISCC(ISCC PLUS), GRS, RCS, UL인증 등10)

○ 국제 표준문서 기반 정보 수집

- 플라스틱 재생원료 관련 국제표준(ISO/IEC/EN 등) 자료 수집·조사

- 연속성관리(CoC) 관련 국제표준(ISO/IEC/EN 등) 자료 수집·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선행연구 수행기관(연구진) 자문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운영 담당자 면담/자문

-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기업(산업계) 

10) 국내 GR인증 및 국외 ISCC(International Sustainable & Carbon Certification), GRS(Global Recycled 

Standard), RCS(Recycled Claim Standard),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제도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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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 제도의 정의와 법률적 근거

- 환경부는 ’23년 3월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신설하였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 마련(표 2-1 참조)

- 제도 시행 이후, ‘환경부 고시 제2024-65호(재생원료 사용 확인 및 비율표시 표시 기준 및 

방법)’ 및 ‘환경부예규 제751호(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업무처리 방법과 기준을 구체화

- 향후 제도의 활성화 및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25년 3월 29일부터 재생원료 

사용제품·용기의 구매촉진(｢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3) 정책이 시행(예정)되어, 환경부의 

구매 지원 및 지자체의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구매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표 2-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개요와 법률적 근거

구분 주요 내용

제도 정의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

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률적 근거

- (’24.3.29.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 (’24.4.11.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

 · 재생원료의 사용 확인 및 비율표시

- (’24.4.11. 시행) 환경부고시 제2024-65호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 (’24.8.29. 시행) 환경부예규 제751호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25.3.29. 시행 예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촉진

자료: 이석재(2024), p.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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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항목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및 ‘환경부고시 제2024-

65호’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도안을 이용하여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와 사용비율을 각각 표시(표 2-2 참조)11)

구분 자원재활용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조문 

내용

제33조의2(재생원료사용비율의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

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의4(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

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

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

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표 2-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도안, 종류, 비율)에 대한 법률적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기본 도안은 “가”형과 “나”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비율 표시는 최소 

5% 단위부터 변경 가능(그림 2-1 참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1]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2-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도안(“가”, “나”형) 예시(좌: “가”형, 우: “나”형)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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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원료의 종류는 실제 제품·용기에 사용된 플라스틱 종류(PET, ABS, PS, PP 등)를 

기재하도록 요구되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지 3] 및 

[별지 4]에 따르면, 단일 재질 플라스틱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가능12)

-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생원료의 사

용량을 해당 제품 또는 용기의 총중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함(그림 2-2 참조).13) 단, 

이때 사용비율은 각 제품 또는 용기의 최소한도 이상일 경우에만 표시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2-2>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방법

○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구비서류

- 재생원료 사용비율은 신청인이 직접 계산·산출하며, 재생원료 구매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제조공정 투입량, 자재명세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산출 근거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증빙하여야 함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인은 ‘표시 

신청서(별지 1)’, ‘산출 기초자료(별지 2)’, ‘수불 관리대장(별지 4)’을 작성·제출하고, 

신청인에게 재생원료를 공급한 자는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3)’를 작성·제출하여 

재생원료 사용 사실을 증빙하여야 함(표 2-3 참조)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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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 정보 제출 서류(특이사항)

별지 1

※신청인 작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①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종류

② 재생원료 종류 및 사용량(kg)

③ 재생원료 사용 표시 비율(%)

④ 국내외 인증서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

① 재생원료 사용실적 증빙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② 최종 제품생산량 확인 서류

(제품·용기별 재생원료 사용량 정보)

③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서

(재생원료 사용인증에 한함)

별지 2

※신청인 작성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

① 재생원료 사용 제품명

② 재생원료 투입량(kg)

③ 최종제품 생산 총중량(kg)

④ 생산수량(개)

⑤ 제품당 재생원료 사용량(kg/개)

⑥ 재생원료 사용 비율(%)

① ERP시스템, 공장일지, 제품수불수 등

(공정투입량 증빙 자료)

② 배합시방서, BOM, 납품용 확인서

(투입비율 증빙 자료)

③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④ 그 밖의 재생원료 투입 증빙 문서

별지 3

※재생원료 공급인 작성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

① 재생원료 제품 종류

② 재생원료 제품 제조량(톤)

③ 공급현황 (공급받은자; 신청인 정보)

④ 공급량(톤), 공급일

① 거래 증빙 문서

(매입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② 공급인 사업자등록증/재활용허가증

③ 그 밖의 재생원료 매입 증빙 서류

별지 4

※신청인 작성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

① 매입 내용(업체명/매입량)

② 투입 내용(제품명/투입량)

③ 보유량(이월 재고) 및 비고(LOT)

신청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이전 1년간의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 제출

플라스틱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

매입/투입 관련 추가설명자료 가능

<표 2-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제출 서류(주체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지 1~4호]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업무절차

- 주요 업무절차는 크게 ‘신청’ 단계와 ‘확인서 발급’의 두 단계로 구분(그림 2-3 참조)

∙신청업체는 표시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환경부(한국환경

공단)는 접수된 서류에 대해 10일 이내에 행정 검토 진행

∙다만, 신청 시 미흡한 사항 발생에 따른 보완 절차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별도로 산정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9

자료: 이석재(2024), p.10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2-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업무 처리 흐름도

2. 제도 운영 현황

○ 제도적 기반 구축

- 본 제도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 재생원료 관리센터TF에서 주도적으로 

운영 중이며, 제도 시행 전후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그림 2-4 참조)

∙재생원료 인증과 관련된 글로벌 주요 기업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재생원료 인증 시스템을 운영 중인 독일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협회와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24.1.24)14)

∙국내 재생원료 시장에 적합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국내 기업의 ISCC PLUS 

인증 활성화 지원, Global 플라스틱 규제와 재생원료 인증 관련 정보교환 추진

-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그리고 ISCC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컨트롤

유니온코리아는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4.5.3)15)

∙유럽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재생원료 인증 취득 지원 및 국내에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14)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2024.1.24), p.1.

15)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2024.5.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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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2024.1.24), p.3(좌);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2024.5.3), p.4(우).

<그림 2-4>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의 업무협약 활동(사진)(좌: 한국환경공단 & 

ISCC협회 MOU, 우: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 MOU)

○ 국내·외 인증과의 상호 연계성 확보

- 신청 단계에서 다음 4가지(ISCC, GRS, RCS, GR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신청 서류 중 일부 서류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확인 간소화 적용

∙국외 ISCC(International Sustainable & Carbon Certification) 인증

∙국외 GRS(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

∙국외 RCS(Recycled Claim Standard) 인증

∙국내 GR(Good Recyled) 인증

- 재생원료 사용 확인 간소화 대상 서류는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 및 ‘재생원료 

수불관리대장’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제751호, [별지 2])

∙재생원료 수불관리대장(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제751호, [별지 3])

○ 표시제도 신청 및 승인 현황

- 언론/보도 중심으로 사용비율 표시 승인을 받은 제품·용기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관련 

기업에서는 ‘A사’가 유일하게 표시 승인(완료)을 확보(’24년 11월 기준)

∙A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대해 ‘100% 재생원료 사

용비율’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그림 2-5 참조)

- 본 제도는 올해(’24년 3월) 최초로 도입되었으므로, 언론이나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표시제도 신청기업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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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매일경제(2024.11.8), “A사, 국내 뷰티 업계 최초 ‘플라스틱 재생원료 100% 사용’ 승인”, 검색일: 2024.11.10.

<그림 2-5> ‘A사’ 사용비율 표시 승인 제품·용기

○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관리체계 로드맵 설계

- 제도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는 ’24년 4월부터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관리체계 마련 

로드맵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16) 표시제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 한국형 재생원료 관리

체계 수립, 재생원료 활성화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

∙특히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체계 시범사업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 예정

∙국내외 인증 현황 및 법제 분석을 통해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한 재생원료 사용 관리 방안과 재생원료 활성화 로드맵 마련

- 상기 사업 종료 후(’25년 상반기),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제도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한국형 재생원료 관리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16)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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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미비점 및 시사점 도출

가. 적용대상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적용대상’은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 유형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별표 12]의 ‘제1호 외의 재생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역시 다소 모호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자원재활용법｣ 제1조의2 제3호에 해당(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

장재를 가공·제조한 재생원료)하는 경우, 본 제도의 적용대상은 식품용 PET병,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그리고 그 밖의 제품·

용기에 해당 (그 외의 경우 ‘환경부 장관’의 고시 필요)

○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사용제품에 대한 구분·관리 기준을 재질(Material) 및 용도

(Application)를 중심으로 구분하며, 제품의 구조·유형으로도 분류

-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17)에 근거하여 포장/포장폐기물의 

재질별 분류(ABS, PS, PP 등)와 재활용 목표를 명시

- EU 󰡔신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및 ‘지속가능한 에코

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근거하여 플라스틱을 

포장, 건설,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용도에 따라 구분·관리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서는 제품을 단순재

(Simple good)와 복합재(Complex good)로 구분하여 제품 내 중간재의 사용 여부에 

따라 구조와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함

∙플라스틱 단일 재질로 제작된 제품을 단순재(Simple good)로 구분

∙플라스틱과 그 외 재질로 제작된 제품을 복합재(Complex good)로 구분

나. 사용비율(최소한도)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사용비율(최소한도)’은 ‘전기·전자제품’에 한해 20%로 

규정하고, 그 외(PET병, 그 밖의 제품·용기) 적용대상은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전기·전자제품은 복합재 구조·유형으로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설정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17) EU(199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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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비율 산출방법은 재생원료 사용량을 해당 제품·용기(단순재) 또는 전기·전자제품

(복합재)의 총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제품 내 플라스틱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전자제품의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단순재에 해당하는 ‘제품·용기’의 사용비율(최소한도)을 상향하거나, 복합재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사용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사용비율 표시를 위한 기준인 ‘최소한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산업계 전반에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보급·확산시킬 목적이라면 

최소한도 미만의 재생원료 사용도 권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사용비율(최소한도)이 유지된다면, 그 기준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

되어야 함

다. 연속성관리

○ 본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근거 가운데, 재생원료의 연속성관리와 관련된 인용표준

(normative reference)의 활용이 부족하고, 주요 국제표준 문서(ISO 22095:2020)18)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방안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신청서류 중 유일하게 연속성관리 체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부예규 

제751호(업무처리 지침)’ [별지 3]에 해당하는 ‘공급인 작성’ 부분으로, 원료 공급에 대한 

거래 증빙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부분임

- 그러나 국제표준(ISO 22095:2020)에서 제시된 4가지 연속성관리 모형(특성보존모델, 

분리모델, 관리된 혼합모델, 물질수지모델)에 대한 설명과 이행 기준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연속성관리 체계를 파악하기 다소 어려움

○ 신청기업이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 인증서19) 제출 시 일부 서류20)를 면제(인센티브)하고 

있으나, 해당 문서는 연속성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서, 실질적인 제출 

면제(인센티브) 효과가 다소 미비함

- 또한 타 인증제도의 내용 또는 정보를 자체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 또는 인증제도 간 불필요한 정보 유출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8) ISO (2020), pp.1-10.

19) 표시제도에서 인정하는 인증제도는 ISCC(PLUS), GRS, RCS, GR인증에 해당함.

20) 제출 면제 대상 서류: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이상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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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공장)심사

○ 현재 표시제도에서는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공장)방문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외 대부분의 유사 인증제도에서는 

현장(공장)심사가 ‘필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은 적합성평가 요구사항(ISO/IEC 17065:2012)21)을 

준용함. 이때, 제품 생산 및 판매(시장)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검증이 요구되므로 

현장(공장)심사는 필수사항에 해당함

- 또한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인증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환경

라벨링(자가선언) 표준(ISO 14021:2016)22)을 준용하여 설계되는데, 현장(공장)심사는 

잘못된 환경주장(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여겨짐

21) ISO/IEC(2012), pp.1-5.

22) ISO(2016), pp.1-4.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15

Ⅲ 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분석

1. 국내·외 인증제도 조사

○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로는 한국의 GR인증과 국외 인증제도인 UL ECVP, ISCC, GRS, 

RCS 등이 있음. 주로 제품의 특성과 산업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운영되고 있음

- <표 3-1>은 우리나라 GR인증을 포함하여 국내·외 18개 재생원료 인증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서, 인증제도명, 운영기관, 대상범위, 인증성격, 사용비율(최소한도) 조건을 제시함

∙국내 GR인증을 제외한 국외 인증제도는 모두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 중 

∙대상 범위는 ‘재생원료 사용제품’이며, 제시된 인증제도들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물질(섬유, 건축, 바이오제품 등)의 재생원료 인증도 동시에 취급함

- 인증성격은 ‘제품인증’과 ‘시스템인증’으로 구분이 가능함. GR인증과 UL인증은 제품인증 

형태이며, ISCC, GRS, RCS 인증은 시스템인증 형태에 가까움. 

∙즉, ISCC. GRC. RCS 인증은 우선적으로 시스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시스템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이 가능함.

∙참고로, 본 연구의 주제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는 제품인증 형태라고 볼 수 있음

∙제품인증은 특정 제품(단일 제품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인증이 발급되며, 제품의 품질과 

규격 준수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평가는 주로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한 자체 

시험 분석 또는 공인 시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예시: GR인증, UL ECVP)

∙시스템인증은 생산 체계 및 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증이 발급되며, 단위공정, 기업, 

더 나아가 공급망 전체 단위를 적용대상으로 함. 기업의 관리 시스템 점검 및 절차적 공

정성과 객관성을 평가하며, 기본적으로 국제표준 등을 주요 지침서로 활용함[예시: 

ISCC(PLUS), GRS, RCS 인증]

- 국내·외 인증제도들은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괄적으로 모든 

인증제도에서 활용하지는 않음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은 낮게는 1%부터 높게는 80% 이상으로 범위가 넓은 편이므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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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내·외 주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특성[적용대상, 사용비율(최소한도)] 비교

인증제도 운영/인증기관 적용대상 인증성격
사용비율

(최소한도)

UL ECVP 2809 UL Solutions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5%

(제품군별 재활용기술 고려 )

flustixRECYCLED flustix/DIN CERTCO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

Products made from Recycled 

Plastics23)
Blue Angel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80%(권장)

Recycled Content Verification24) Intertek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

Recycled Content Certification25) GreenCircle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1%

Recycled Content Certification Verus Carbon Neutral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

Recycled Content Certification 

(RMC)
PFI Hong Kong Ltd.

재생원료 사용 섬유제품

(51% 이상)
제품인증 5%

Recycled Material Certification 

(RMC) Blue
PFI Hong Kong Ltd.

해양 재생원료 사용 섬유제품

(51% 이상)
제품인증 25%

Ecoloopcertification program ecoloop/ecocycle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

Recycled Material Certification SCS Global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5%

Good Recycled Products (G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재생원료 사용 제품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있음

(제품마다 상이)

Global Recycled System (GRS) Textile Exchange 재생원료 사용 제품
시스템인증

(시스템 기반 제품인증)

GRS 20%

(로고 사용 50%)

Recycled Claim Standard (RCS) Textile Exchange 재생원료 사용 제품
시스템인증

(시스템 기반 제품인증)

RCS 5%

(로고 사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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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인증제도 운영/인증기관 적용대상 인증성격
사용비율

(최소한도)

EuCertPlast Audit Scheme EuCertPlast 재생원료 제조업체 시스템인증 -

Recycled Content Audit Scheme RecyClass 재생원료 사용 제품,제조업체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

APR Postconsumer Resin(PCR) 

Certification Program

APR(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

PCR pellet/flake/regrind 

제조업체
시스템인증 -

Recycled Material Standard(RMS) 

Certification

(ARC program)

GreenBlue & 

NSFInternational
재생원료 사용 업체,제조업체 시스템인증 -

ISCC PLUS ISCC System GmbH 재생원료 사용 업체
시스템인증

(시스템 기반 제품인증)

-

(로고 사용 20%)

자료: UL LLC(2023), Performance Days(2016), “Recycled – Closing the Loop”, 검색일: 2024.11.4; pp.5-25; flustix GmbH(2019), “Certification and Audit”, 검

색일: 2024.10.10; PPeterson Indonesia(2023), “Verifying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roduct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chemes Review”, 검색일: 20

24.1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3) BLUE ANGEL The German Ecolabel(2024), pp.8-13.

24) INTERTEK ASSURIS(2024), pp.1-3.

25) GreenCircle Certified, LLC(202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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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제도별 적용대상 및 사용비율(최소한도) 조사

가. GR(Good Recycled) 인증

○ GR(우수재활용제품)인증은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재활용제품의 품질, 친환경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26) 

- 1997년부터 시행되었고, 현 제도 운영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 GR인증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17호)’에 

근거하여 운영27)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37호)’에 따라, GR인증의 적용

대상은 국내 발생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 중 품질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하고, 

에너지·자원절약 등의 재활용 파급력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함

- 다만, 단순 가공에 의한 제품, 재사용 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부가적으로 잠재적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4년 10월 기준, GR인증 대상은 18개 분야 352개 품목이며, 현재 332개 업체가 406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 인증 유효기간은 3년(3년단위 재연장 가능)이며, 신청 시 신청인이 지불해야 할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시험성적·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GR인증에서 운영 중인 대상품목(352개)에 대해서는 GR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GR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GR 신규 

대상품목 수요조사(연 2회)를 통한 대상품목 제안 및 GR 선정위원회를 통한 검토·승인 

필요

- 즉, GR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유무를 확인하고,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면 인증을 신청하고, 품질인증 기준이 없다면 GR선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인증 획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26)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개요”, 검색일: 2024.11.1.

27) e나라표준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법령정보”, 검색일: 2024.11.20.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19

○ GR인증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한 적용대상은 폐플라스틱 분야 82개 품목에 

해당하고, 각각의 품목별 인증표준을 참고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최소한도를 확인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함(그림 3-1 참조)

- GR인증에서는 4가지(재활용률 준수, 인증제외 사항, 위반사항, 제품의 인증구분) 기술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 ‘재활용률 준수 여부’ 단계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재생원료의 사용 및 재활용률 검증이 이루어짐

자료: 국가기술표준원(2016.5)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3-1>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기준 예시자료(품목명: 재활용 플라스틱 도로경계블록)

○ GR인증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의 목적성이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 자원의 순환이용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와 비교했을 때, ‘적용대상’ 기준이 재활용 자원(폐플라스틱, 

폐유리, 폐목재 등) 종류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폐플라스틱 배수관, 폐

플라스틱 범퍼 등) 적용대상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함

- 재생원료 사용비율에 대한 최소한도 기준은 존재하나, 분야 및 품목별로 기준이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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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최소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며, 분야 및 품목별 특수성이 고려

된다는 점에서 표시제도와의 차이점이 뚜렷함

∙재생원료 사용비율 최소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공하는 ‘재활용제품’의 기준을 참고하거나 그 보다 상향된 비율을 제시

- 연속성관리는 재활용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리하며, 인증 후 사후

관리를 통해서도 품질 수준을 유지함. 원자재, 배합비, 생산공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공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존재함

∙생산단계에서 국외 폐기물을 이용하거나 국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인증이 제한됨

∙연속성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증제도 관리 측면에서의 시스템은 보

유하고 있으며, 조달청과 연계하여 인증제품과 제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음

- 공장심사는 연속성관리 측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공장심사에서는 ‘품질 및 환경

경영’,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요소를 평가함. 

또한, 분야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심사 샘플링이 이루어지고, 샘플의 시험성적

분석을 통해 제시된 품질기준을 통과하여야 함

나.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28)

○ UL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보증을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인증으로, 비영리기관인 

Underwriters Laboratories(UL)에서 운영하며, 전 세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됨

- UL은 1894년 설립되어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브룩(Northbrook)에 위치하고, 인증

뿐만 아니라, 제품 시험, 표준 개발 등을 수행함29)

-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제품 안전 시험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도 UL인증 확보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인증제도로 널리 알려짐 

○ UL인증은 자사 데이터베이스30)를 통해 전 세계에서 UL인증을 획득한 13만여 개의 제품에 

대한 인증 정보를 공개하고, 관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 UL인증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 절차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

28) 본 절은 UL LLC(2023), pp.5-25에서 제공하는 UL ECVP-2809-1(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Procedure 

(ECVP) for Defined Source Content)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29) 위키백과(2024.2.14), “UL(인증기관)”, 검색일: 2024.11.13.

30) SPOT SOLUTIONS, “Product Catalog (UL certified)”, 검색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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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① 신청, ② 제품 시험, ③ 공장 심사, ④ 인증 발급, ⑤ 사후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신청 단계는 설명자료와 용도, 사용된 재생원료의 원산지와 기본적인 추적정보를 바탕

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단계이며, 신청기업의 재활용 공정에 대한 상세 자료(수거, 처리, 

가공 등)를 제공해야 함

- ② 제품 시험 단계에서는 생산된 플라스틱 소재 내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확인과 원료의 

화학적·물리적 특성을 주로 평가함. 특히 재생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UL 재생원료 기준 문서인 UL 280931)를 근거로 함

∙UL 2809-1은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Procedure(ECVP) for Defined Source 

Content로서, 연속성관리 기반 원료를 정의

∙UL 2809-2는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Procedure(ECVP) for Recycled 

Content Source Content로서, 재생원료 인증과 관련된 절차를 설명32)

- ③ 공장 심사 단계에서는 원료의 공급망과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을 평가하며, 더 

나아가 재활용 원료(recycled-)와 신재(raw-material)의 구분 관리 여부를 확인함. 연속

성관리 측면에서 재활용 원료의 투입 과정과 배합 비율을 점검하고, 생산 중 일반적인 

품질관리 항목에 대한 점검이 포함됨

- ④ 인증 발급 단계에서는 UL로부터 인증 보고서 및 UL마크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

받고, 최종적으로 인증서(제품명, 인증 대상 및 범위 등을 기재)가 발행됨

- 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재생원료의 비율과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를 수행함. 정기적인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공정과 

원료 및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점검함

∙생산이 완료되었거나 유통 중인 제품이나 샘플링을 통해 시험분석 실시

∙제품 품질 및 재생원료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이전), 원료 및 생산공정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인증 주체인 UL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UL인증제도 사례 분석 결과, 현재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인증제도로 판단할 수 있음

- 표시제도와 비교했을 때, ‘적용대상’ 기준이 가장 유사함. 즉,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중간 

가공(원료) 및 제품(용기)으로 인증대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지정함

31) UL 2809 인증은 환경 주장의 검증 절차(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Procedure)로서, 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원료의 함량과 환경적 주장을 검증하는 UL인증 중 하나에 해당함.

32) UL SOLUTIONS,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ECV)”, 검색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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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원료 사용비율에 대한 최소한도 기준은 5%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UL 2809에서 

제시한 함량 산출식에 근거하여 사용비율이 명확하다면 해당 함량을 인증받아 기재할 수 

있음

∙다양한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재활용 기술 수준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도 

기준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

∙이는 기업의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

∙인증제도의 운영 주체가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최소한도를 설정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신청기업이 제안한 함량을 확인·점검하는 것도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대

안이 될 수 있음

- 연속성관리 부문에서는 재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연속성과 추적성을 관리하며, 

생산품 출고에 대해서도 관리함. GR인증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전반적으로 GR인증보다 연속성관리 체계가 우수함

∙UL인증은 재생원료가 사용된 중간가공제품 또는 완제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인증 체계

∙즉, 특정 제품에 대한 재생원료 함량을 검증하고 인증을 발급함. 예컨대, 재생원료 함량 

95%인 ABS 플라스틱(예시: 제품명 ABS-R095)에 대해 인증받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일

지와 BOM(Bill of Materials) 정보가 활용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 인증 유지 여부와 일

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검증함

다.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인증

○ ISCC(PLUS) 인증은 바이오 기반 원료, 재생원료, 그리고 폐기물 및 잔류물 등을 활용한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간인증제도로 널리 알려짐. 2010년부터 본격적

으로 인증제도가 운영됨.33) 주로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준수’ 항목에서 지역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는 점이 다른 인증과 차별적인 특징

- ISCC 인증은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에너지 기반 제품에 대한 인증에 중점을 두고, ISCC 

PLUS 인증은 바이오 연료뿐만 아니라 재활용 소재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 

(예시: 플라스틱, 소비재, 화학제품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운영됨

∙ISCC EU는 유럽 권역 내 바이오 연료를 판매(거래)할 경우 의무적으로 획득 필요

∙ISCC PLUS는 유럽 이외의 국가에 지속가능한(재생) 원료 및 제품 판매 시 획득이 가능

하나 의무적으로 획득할 필요는 없음34)

33) ISCC, “About·Who We are·Histroy”, 검색일: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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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C 인증은 ISCC EU 기반으로 활성화되어 유럽 권역 내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인증으로 

활성화되었으며, ISCC PLUS는 유럽 이외를 포괄하고 더 나아가 인증대상 산업을 확장

한다는 의미의 가짐35)

- ISCC 인증은 유럽의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Ⅱ) 및 국제지속

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에서 제공하는 

표준을 기반으로 운영

○ ISCC(PLUS)의 핵심 심사항목은 연속성관리이며, 인증 신청기업의 관리 시스템, 원료 및 

제품의 연속성관리, 그리고 추적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 ISCC(PLUS) 인증은 시스템인증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증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정이 

실제로 운영 중인 공장(위치)을 기반으로 인증이 부여됨. 즉, 공장(main site)에 대한 

인증과 원료 및 생산품의 취급 여부에 따른 인증의 위치 범위(site scope) 설정 가능

- 앞서 살펴본 GR인증과 UL인증에서도 공장심사를 통해 연속성관리에 필요한 명확한 

공장(위치) 개념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인증 대상에 자유롭게 포함시킬 수 없음

- 위와 반대로, ISCC(PLUS)의 경우 인증 시스템의 site scope 개념에 따라 원료 및 생산

품이 취급되는 공장(위치)도 인증 대상에 포함 가능

○ ISCC(PLUS) 인증 절차도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① 인증 신청, ② 공장 심사, ③ 

추적성 검증, ④ 인증 발급, ⑤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됨

- 인증 신청 단계에서는 원료, 공정, 제품에 대한 사용 정보와 인증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공장심사 단계에서 원료의 출처와 공급망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신청기업의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환경적·사회적 기준 준수 여부 검증 

- 추적성 검증 단계에서는 재생원료의 함량, 즉 혼합비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원료의 

수급과 최종 제품의 생산단계의 연결성을 검증하여 사업장 내 공급망 투명성 확인

○ ISCC(PLUS) 인증은 GR인증과 UL인증에 비해 공장과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는 ‘시스템인증’ 성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인증된 시스템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이 가능(시스템인증 기반의 제품인증 형태로 운영)

- 표시제도는 제품인증 성격을 보이나 ISCC(PLUS) 인증은 시스템인증 성격이 좀 더 강하며, 

34) CONTROLUNION, “사업분야-리사이클-ISCC PLUS”, 검색일: 2024.11.8.

35) SGS Korea, “ISCC PLUS 인증”, 검색일: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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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PLUS)의 인증대상 범위가 표시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음

∙표시제도와 비교할 때, 적용대상 기준은 재생원료 제품으로 유사하나, 재생원료 제품 

인증을 위해서는 공장(위치) 및 공정에 대한 시스템인증이 선행적으로 필요함

∙표시제도의 적용대상은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을 중점적으로 다루나, ISCC 인증은 

바이오 기반(bio/bio-circular), ISCC PLUS 인증은 모든 산업군을 다룸

- 표시제도와 비교할 때, 재생원료 사용비율에 대한 최소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로고

(소비재로고) 사용을 위해서는 총중량 대비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만 가능36)

∙ISCC(PLUS) 로고 사용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최소한도(20%)가 존재하나, 제품 총

중량 대비 재생원료 사용량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표시제도와 산출 기준이 동일함

- 연속성관리 측면에서는 GR 및 UL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요구

∙UL인증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에 필요한 정보들은 집중적으로 요구하나, ISCC(PLUS)

인증은 기업과 공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37)

라. GRS(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38)

○ GRS인증은 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원료의 비율을 인증하고, 생산공정에서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국제 인증제도로서, 미국의 Textile Exchange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 GRS인증은 운영 주체의 명칭(Textile Exchange)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섬유(textile) 

및 의류 제품을 기반으로 인증이 활성화되었고, 플라스틱 제품 및 기타 산업(화학물질, 

종이, 금속, 기타 재활용 제품 등)으로 인증대상이 확장됨

- ISCC(PLUS) 인증과 마찬가지로, 인증 획득 단계에서 신청기업의 환경적 요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검증 실시

- 재활용 원료 비율이 높고,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종합 인증이 필요한 경우 적합

○ 인증에 대한 사용비율 최소한도가 존재하는데, 인증 획득 및 홍보에 대한 기준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20% 이상이며, 제품 내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을 충족해야 함

○ GRS인증도 ISCC(PLUS) 인증과 유사하게 핵심 심사항목도 연속성관리이며, 인증 신청

36) Control Union Korea 블로그(2022.3.15), “[컨유 인증 스터디]ISCC PLUS와 GRS의 차이”, 검색일: 2024.11.4.

37) BUREAU VERITAS(2024.4.12), “ISCC EU와 ISCC PLUS 특징 및 차이”, 검색일: 2024.11.4.

38) 본 절은 Textile Exchange에서 제공하는 “Global Recycled Standard 4.0”, “Global Recycled Standard 

Implementation Manual 4.2”, “Textile Exchange Guide to Recycled Inputs”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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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관리시스템, 원료 및 제품의 연속성관리, 그리고 추적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 GRS인증은 섬유/의류 제품의 기반을 중시하므로, 심사항목에서 환경적 기준과 화학물질

(안료, 염료 등)에 대한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함

- GRS인증도 ‘제품인증’보다 ‘시스템인증’ 성격에 좀 더 가깝고, 인증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인증을 부여함

∙GRS인증은 사업장(공장) 내 단위공정(unit process)에 대한 인증이 중요

∙예컨대, 공장(main unit) 내에서도 보관, 운송, 포장, 판매, 제조·가공 등 하위 단위공정

(sub unit)이 존재하고, 이러한 단위공정이 각각 인증을 구성하는 요소가 됨39)

○ GRS인증 절차도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① 인증 신청, ② 공장 심사, ③ 제품 시험, 

④ 인증 발급, ⑤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됨

- ISCC(PLUS) 인증과 유사하게 ② 공장 심사 단계에서 생산공정의 환경적·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③ 제품 시험 단계에서는 재생원료의 함량 분석과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GRS 인증은 ISCC(PLUS)인증과 마찬가지로 공장과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는 ‘시스템인증’ 성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섬유/의류 산업의 인증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특징임(시스템인증 기반의 제품인증 형태로 운영)

-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기준 측면에서 비교할 때, GRS인증은 시스템인증 성격을 가지므로 

ISCC(PLUS) 인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ISCC(PLUS) 인증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을 재생원료 제품으로 선정할 경우, 재생원료 

제품 인증을 위해서는 공장 및 단위공정에 대한 시스템인증이 선행되어야 함

∙표시제도의 적용대상과 비교할 때, 섬유/의류 산업군을 중심으로 특화된 특성을 보임

- 표시제도와 유사하게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 존재(최소한도 20%, 로고사용 50%)

∙제품 총중량 대비 재생원료 사용량으로 계산, 표시제도와 산출기준이 동일함

- 공장 및 공정의 연속성관리는 Transaction Certificate(TC) 방식으로 검증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연속성은 TC 방식, 즉 제품의 거래증빙 문서(예시: 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등)를 토대로 연속성과 추적성 관리

∙GRS는 자체 웹사이트/플랫폼을 이용하여 신청기업이 자료를 전산 입력·관리

- 연속성관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GR 및 UL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39) Control Union Korea 블로그(2022.3.15), “[컨유 인증 스터디]ISCC PLUS와 GRS의 차이”, 검색일: 20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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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며, ISCC(PLUS)와 유사함

∙ISCC(PLUS) 인증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와 검증을 요구함

마. RCS(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40)

○ RCS인증은 GRS인증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Textile Exchange의 지침·규정에 따라 운영

되므로 기본적인 인증 방식과 내용이 GRS인증과 매우 유사함

- GRS인증과 동일하게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과 비율 검증이 가능한 민간인증 형태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유사함

- 제품의 연속성관리가 TC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체 웹사이트/플랫폼을 이용

하여 전산으로 관리된다는 점이 유사함

○ RCS인증은 GRS인증과 매우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환경적·사회적 책임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제품의 추적성 검증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 즉, 재활용 원료 사용을 시작한 초기 단계의 기업/공장에서 단순히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인증받기에 적합하고,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도와 수준이 GRS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RCS인증은 GRS인증과 운영기관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운영되나,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환경적·사회적 책임 항목이 배제되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인증 형태로 판단됨

-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기준 측면에서 비교할 때, ISCC(PLUS) 및 GRS인증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인증 성격을 갖지만, 환경적·사회적 책임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시스템인증 획득을 

위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접근이 용이한 편

- 표시제도와 유사하게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이 존재하고, 인증 및 로고사용에 대한 

기준은 5%로 동일함(UL인증과 동일한 최소한도)

∙산출기준은 제품 총중량 대비 재생원료 사용량으로, ISCC(PLUS), GRS, 그리고 표시

제도의 기준과도 동일함

- 연속성관리와 공장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GRS인증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됨

40) 본 절은 Textile Exchange에서 제공하는 “Recycled Claim Standard 2.0”, “Recycled Claim Standard 

Implementation 2.2”, “Recycled Claim Standard 2.0 Certification Procedures”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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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속성관리(Chain of Custody)

가. 재생원료 관련 국제표준

○ EN 15343:2007 - Plastics - Recycled plastics - Plastics recycling traceability and 

assessment of conformity and recycled content41) 

- 2007년 제정된 국제표준(유럽표준)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추적성과 관련한 요구사항 및 

제품 내 재활용 함량 산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의함. 다양한 후속 표준문서의 인용 표준

(normative reference)으로 활용됨

- 투입물의 관리(원료관리), 재생원료의 생산, 공정관리,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특성 확인, 

정보 기반 추적성 보장과 관련된 기준(가이드라인) 제시

∙추적성 관리를 위해 재활용 원료의 흐름을 명확히 기재하고, 각 단계별 데이터 유지·검

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활용 원료가 신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관리를 명시함

∙제품 내 재생원료 특성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요소가 포함됨. 적합성 

평가 항목으로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재활용 원료의 규정 비율 준수 여부, 그리고 재생

원료가 최종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도록 명시함

- 표준에서 제시한 적용대상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을 대상으로 하며,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그리고 생산공정 전반을 포함함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상으로 포장재(병, 용기, 포장 필름 등), 플라스틱 건축자재(배관, 

바닥재, 창호 등), 소비재(전자기기 케이스, 전자제품, 가구 등)를 언급함

○ EN 45557:2019 - General method for assessing the proportion of recycled material 

content in energy-related products42)

- 2020년 제정된 국제표준(유럽표준)으로, 에너지 관련 또는 에너지 사용 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원료의 함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제공 

- 표준은 사용 전 단계(pre-consumer)43)와 사용 후 단계(post-consumer)44)를 구분하여 

재활용 원료 함량을 측정하는 명확한 방법 제시

- 표준에서 재생원료 함량 산출을 위한 산정식 제시

41) CEN(2007), p.7.

42) CEN-CENELEC(2019), p.8.

43) 제조 공정 중 발생한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한 원료를 의미(예: 공정 중에 버려진 부산물로서, 플라

스틱 조각, 폐자재 등)

44) 제조·판매에 따른 소비자 사용 후 폐기된 제품을 재활용하여 사용한 원료를 의미(예: 폐플라스틱 병, 전자기기 

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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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45557:2019 표준에서는 사용 전후 단계, 그리고 제품/부품/특정 재료 내에서 재생

원료 함량에 대한 산출이 가능함. 즉, 단순재와 복합재의 특성이 고려됨

- 필요시 본 표준을 인용표준으로 지정하여 표시제도에서도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별도 산정식의 개발·적용 가능

∙(1) (pre/post consumer) 제품 전체에서의 재생원료 함량 평가

→ 재생원료 함량(%) = (재생원료 질량 ÷ 제품 총질량) × 100

∙(2) (pre/post consumer) 제품 내 특정 부품에서의 재생원료 함량 평가

→ 재생원료 함량(%) = (재생원료 질량 ÷ 부품 총질량) × 100

∙(3) (pre/post consumer) 특정 재료의 재생원료 함량 평가

→ 재생원료 함량(%) = (특정 재료 내 재생원료 질량 ÷ 특정 재료의 총질량) × 100

- 재생원료 함량 평가는 재생원료와 신재의 질량과 출처에 대한 문서화를 원칙으로 함

∙데이터 검증은 원료의 출처, 재활용 공정, 공급망 문서를 검토하여 원료 비율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함

○ ISO 59014:2024 -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ircular economy — Sustainability 

and traceability of the recovery of secondary materials — Principles, requirements 

and guidance45) 

- 현재 개정 중인 문서로 환경경영 및 순환경제 관련 2차 자원(secondary materials)의 

회수 및 관리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요구사항, 지침 

등을 다룸

∙주로 2차 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 추적가능성,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적용, 그리고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표준

- 추적가능성 원칙을 중요시하며, 데이터관리, 문서화된 정보,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명시됨

∙데이터관리: 자원의 수집, 분류, 처리, 이동,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문서화: 자원의 출처, 회수 방법,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여 검증

∙공급망 투명성: 회수된 자원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달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이를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 본 표준은 모든 규모와 유형의 조직에 적용 가능하고, ‘플라스틱’, ‘금속’, ‘종이 및 목재’, 

‘섬유 및 의류’,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및 전자폐기물’에 주로 적용

45) ISO(202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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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속성관리 관련 국제표준

○ 연속성관리 표준: ISO 22095:2020 - Chain of Custody(CoC): General Terminology 

and Models46)

- 본 표준은 Chain of Custody(CoC), 즉 연속성관리의 개념과 모델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으로서 기업 및 관련 공급망 전반의 원료 및 제품의 추적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구조와 요구사항을 제공함

- 다양한 산업군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된 원료 및 제품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조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본 표준에서 제공하는 연속성관리 모델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됨. 다만, ‘자가선언모델’은 

실존하는 물리적 증거(재생원료 및 증빙)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 특성보존모델(identity preserved)

- 분리모델(segregated)

- 관리된 혼합모델(controlled blending)

- 물질수지모델(mass balance)

- 자가선언모델(book & claim)

다. 연속성관리 모델 세부내용

○ ISO 22095:2020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모형 중 지정된 특성이 보존되는 유형은 ‘특성보존

모델’과 ‘분리모델’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관점에서 ISO 22095:2020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모델 중 특성이 보존되는 유형의 모델을 선행적으로 분석함

∙특성보존모델과 분리모델은 투입물(input)과 산출물(output)의 지정된 특성이 보존됨. 

즉, 원료나 제품이 섞이지 않음(chain of custody models without mixing)

○ 특성보존모델(identity preserved model)

- 특성보존모델은 연속성관리 공급망 모델 중 하나로, 투입물과 산출물이 단일 출처에서 

유래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관리되는 체계 의미 

- 산출물의 지정된 특성과 출처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유지되고, 출처 추적 가능

46) ISO(2020),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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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플라스틱 재생원료(재생원료 A)를 사용할 경우, 이 원료가 특정한 폐플라스틱 배출처

(플라스틱 생산공장 A)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장하는 것 

- 특성보존모델의 요구사항은 생산, 운송, 저장 과정에서 다른 원료와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생산, 운송, 저장 단계에서 각 재료의 출처와 특성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에 투입된 투입물과 산출물의 양이 일치하고, 변환계수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함

∙예시: 1톤의 PET 폐플라스틱이 0.8톤의 PET 재생원료로 생산된 기록(변환계수: 0.8)

- 특성보존모델은 조직(기업) 내 공급망에서 유지할 특정 특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특성은 출처(배출원), 물질 성분, 품질기준 등을 포함하며, 다른 원료나 제품과 물리적으로 

분리·구분된 상태로 유지될 때 가능하고,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음

∙투입물과 산출물의 물리적 분리

∙과정 전반에서 명확한 식별 시스템 도입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정확한 변환 비율 관리

자료: ISO 22095: 2020(2020), p.11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47)

<그림 3-2> ISO 22095:2020 연속성 관리 - 특성보존모델(identity preserved model) 개요

47) ISO(202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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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모델(segregated model)

- 분리모델은 연속성관리 공급망 내에서 초기 투입물부터 최종 산출물까지 지정된 특성을 

유지하는 체계 의미

- 서로 다른 출처의 투입물이 지정된 특성을 공유하는 경우 혼합이 가능하지만, 개별 출처의 

식별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여러 지역에서 수거된 PET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동일한 품질 및 특성(PET)을 

갖도록 혼합 및 처리되는 경우 

- 분리모델의 요구사항은 생산, 운송, 저장 과정에서 다른 원료와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생산, 운송, 저장 단계에서 지정된 특성을 가진 재료가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 모든 공정에서 재료 또는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예시: 서로 다른 출처의 PET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지정된 특성을 기준으로 등급화

- 분리모델은 조직(기업) 내 공급망에서 유지할 특정 특성을 정의해야 하고, 이 특성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함. 예컨대, PET 재생원료 특성을 토대로 색상, 밀도, 품질 등을 

표준화하여 관리

자료: ISO 22095: 2020(2020), p.12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48)

<그림 3-3> ISO 22095:2020 연속성 관리 – 분리모델(segregated model) 개요

48) ISO(202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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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2095:2020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모형 중 지정된 특성과 지정되지 않은 특성이 

혼합되는 유형은 ‘관리된 혼합모델’과 ‘물질수지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어서 ISO 22095:2020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모델 중 지정된 특성과 지정되지 않은 

특성이 혼합되는 유형의 모델을 분석

∙관리된 혼합모델과 물질수지모델은 투입물과 산출물의 지정된 특성이 지정되지 않은 특성과 

혼합되어 관리됨. 즉, 원료나 제품이 섞임(chain of custody models with mixing)

○ 관리된 혼합모델(controlled blending model)

- 관리된 혼합모델은 지정된 특성을 가진 물질이나 재료를 지정되지 않은 특성의 물질이나 

재료와 혼합하는 공급망 모델을 의미 

- 이 과정에서 최총 산출물은 지정된 특성 비율(예시: 25%)이 명확히 규정되고, 공급망 내 

모든 단계에서 동일한 비율이 유지될 수 있음

∙예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재생원료 함량(25%)과 신재원료 함량(75%)을 일

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

- 관리된 혼합모델의 요구사항은 투입물과 산출물의 물리적인 양(중량 또는 부피)을 모니터링

하고 문서화 관리

- 혼합된 산출물이 투입물의 입력 비율을 초과하여 산출되지 않도록 관리

∙예시: 1톤의 재생원료와 3톤의 신재원료가 혼합되어 산출물의 재생원료 비율이 25%임을 

보장

- 관리된 혼합모델은 생산, 운송, 저장 과정에서 혼합물과 기타 물질을 분리하여 관리

∙예시: 재생원료 플라스틱과 신재원료 플라스틱을 별도 구분 관리

- 혼합공정에서 각 재료 및 제품의 비율과 특성을 명확히 기록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하며, 

투입물과 산출물의 변환 비율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록하여야 함

∙지정된 특성을 갖는 투입물의 비율(25%)이 최종 산출물에서도 유지되어야 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33

자료: ISO 22095:2020(2020), p.14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49)

<그림 3-4> ISO 22095:2020 연속성 관리 – 관리된 혼합모델(controlled blending model) 개요

○ 물질수지모델(mass balance model)

- 물질수지모델은 지정된 특성을 가진 투입물이 지정되지 않은 특성을 가진 물질과 투입물과 

혼합되며, 최종 산출물에서 특정 비율로 지정된 특성이 포함됨을 주장할 수 있는 체계 

의미 

- 투입물과 산출물의 비율은 명확히 정의되고, 최종 제품에서 혼합된 특성의 비율 유지

∙예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25% 비율로 플라스틱 신재원료와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최종 제품에서 25%의 재생원료 함량을 주장할 수 있음

- 물질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

∙이동평균 비율 방법(rolling average percentage method): 일정 기간에 투입물의 지정된 

특성을 기반으로, 최종 산출물에서 지정된 특성의 평균 비율을 유지

49) ISO(202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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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매월 공정에 투입된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면, 최종제품도 

이동평균으로 30% 재생원료를 포함한다고 주장 가능

∙크레딧 방법(credit method): 투입물의 지정된 특성에 따라 크레딧을 계정에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의 지정된 특성 비율을 주장 가능

∙예시: 일정 기간에 1톤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투입했다면, 1톤 분량의 산출물에 대해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선언 가능

자료: ISO 22095:2020(2020), p.16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50)

<그림 3-5> ISO 22095:2020 연속성 관리 – 물질수지모델(mass balance model) 개요

○ 연속성관리 모델의 특성51)

- 재생원료를 이용한 제품 생산공정에서 재생원료(지정된 특성)가 이외 물질과 혼입되는 

경우 ‘관리된 혼합모델’과 ‘물질수지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재생원료의 특성이 보존

되고 물리적으로 추적 가능한 형태는 ‘관리된 혼합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50) ISO(2020), p.16.

51) 자가선언모델은 지정된 특성을 갖는 대상이 물리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모델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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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조사·분석 결과

○ 현재 운영 중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인해 ‘제품인증’ 유형에 

더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음(‘시스템인증’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재생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용기 또는 전기·전자제품만을 대상으로 함

- 특정 제품에 대해 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충족(이행) 여부만을 판단함

- 시스템인증은 기업/조직 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조직 운영

절차와 관리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나, 표시제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시스템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심사’가 표시제도에서 의무로 다뤄지지 않음

○ 유사 (제품)인증제도들의 ‘적용대상’과 ‘사용비율(최소한도)’ 기준을 벤치마킹하고, 표시

제도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인증제도에서는 ‘적용대상’을 모든 제품(산업)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운영 중(표 3-2 

참조)

∙즉, 표시제도에서도 ‘적용대상’을 ‘제품·용기’로 일원화하여 제도적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

- 주요 인증제도에서는 ‘사용비율’ 최소한도 기준을 자유롭게 적용하고 있음(표 3-2 참조)

∙즉, ‘제품·용기(10%)’와 ‘전기·전자제품(20%)’에 적용된 최소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기준을 없앰으로써 사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제시하여 운영 가능

- 더 나아가 ‘적용대상’을 ‘제품·용기’로 일원화하고, 사용비율 최소한도 기준을 없앰으로써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라면 표시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재생원료 함량 산출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유럽표준(EN 15343:

2007)을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주요 인증제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ISO 22095:2020 기반 ‘연속성

관리’ 모델 적용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의 출고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개발 및 TC 기반 연속성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향후 표시제도는 ‘제품인증’과 관련된 적합성평가 국제표준(ISO/IEC 17065:2012)52)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표시제도는 ISO/IEC 17065:2012 기반의 적합성 평가 근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52) ISO/IEC(2012),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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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시제도” GR인증 UL인증 ISCC(PLUS) GRS RCS

EN 15343

(재생원료 함량)
미적용

미적용

(국외 폐기물 제한)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ISO 45557

(재생원료 함량-

에너지 사용제품)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ISO 59014

(2차 자원관리)
미적용

미적용

(국외 공장 제한)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ISO 22095

(연속성관리)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CoC 모델

적용 현황
미적용 미적용

분리모델

관리된 혼합모델

분리모델, 

물질수지모델

관리된 혼합모델,

분리모델

관리된 혼합모델

분리모델

관리된 혼합모델

인증 및 연속성관리

전산 시스템
미보유

부분 보유

(인증-조달청 연계)
미보유 보유 보유 보유

인증성격 제품 인증 제품 인증 제품 인증
시스템인증

(시스템 기반 제품인증)

적용대상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

18개 분야/

352개 품목
모든 제품 모든 제품 모든 제품 모든 제품

사용비율(최소한도)
제품·용기 (10%)

전기·전자제품(20%)

적용

(품목별 상이)

적용(5%)

(재활용 기술에 따른 

차별 적용)

미적용

소비재 로고(20%)

인증(20%)

로고(50%)

인증(5%)

로고(5%)

사용비율(산출 기준) 제품 총중량 제품 총중량 제품 총중량 제품 총중량 제품 총중량 제품 총중량

<표 3-2> 재생플라스틱 인증 관점에서의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별 국제표준 및 인증 요건에 대한 적용 현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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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1. 표시제도 개선 방안

○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개선 방안

-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의 기준서와 방법론을 토대로,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제도에서만 적용대상 기준을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 다만, 두 가지 유형으로 품목을 별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낮고, 관련 법률(자원재활용법) 

및 업무처리 지침에도 구분 관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내·외 타 인증

제도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제품·용기’53) 유형으로 일원화된 관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표 4-1 참조)

∙‘제품·용기54)’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표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적용대상’을 일원화할 경우, ‘제품·용기(단순재)’와 ‘전기·전자제품(복합재)’ 별도 관리에서 

발생하는 운영적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시에 통일된 사용 비율 최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 표시제도의 ‘사용비율(최소한도)’ 개선 방안

- 국내·외 인증제도에서 ‘사용비율’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최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대다수이며, 이러한 인증제도들도 대부분 원활하게 운영됨

- 표시제도 내 사용비율(최소한도)이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차등 적용 중이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여 해당 산업계 참여가 더딘 상황

- ‘사용비율’의 최소한도 기준을 없애, 최소 1%부터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안(표 4-1 참조)

∙사용비율(%) 표시에 대한 증빙은 현재 운영체계로도 가능(현 증빙 프로세스 준용)

5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적용대상 일원화(제품·용기)는 현재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기준인 ‘제품·

용기’와 ‘전기·전자제품’을 모두 아울러 통칭하는 것이며, ‘단순재’ 또는 ‘복합재’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을 

포괄함.

54) 일원화된 명칭(제품·용기)은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한 용어의 활용을 준용하였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최소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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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 내용

현재

사용되는 재생원료 적용대상 사용비율(최소한도)

1. 제1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퍼센트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20퍼센트

다. 그 밖의 제품·용기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용기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개정(안)

사용되는 재생원료 적용대상 사용비율(최소한도)

1. 제1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가. 제품·용기
없음

(1 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용기

없음

(1 퍼센트)

<표 4-1> 적용대상과 사용비율(최소한도) 변경에 따른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2] 신구대조표

자료: 저자 작성.

○ 사용비율 산정식은 제품 총중량 대비 재생원료 사용량55)으로 유지(현 기준 유지)

- 국제표준을 토대로 운영 중인 다양한 인증제도를 살펴보면, ‘사용비율’ 산정식은 제품의 

총중량 대비 재생원료 사용량 공식을 채택하여 운영56)

∙현재 표시제도도 위와 같은 산정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추가 변경 불필요

- 다만 표시제도에서 ‘사용비율’ 산정식을 제품 총중량 대비 재생원료 사용량으로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적용대상’의 일원화(제품·용기)와 ‘사용비율(최소한도)’의 

기준 삭제가 선행되어야 함(표 4-2 참조)

∙‘적용대상’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사용비율 산정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 유형별로 업무가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57)

55) 재생원료 사용 비율(함량, %) =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 제품 총중량

56) EN 45557:2019에 근거하여 ‘단순재’와 ‘복합재’에 대한 산정방법을 별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적용

대상별(단순재, 복합재)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여전히 요구되고, 복합재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으로 인해 국외 유사 인증제도에서도 ‘제품 총중량 대비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을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57) 국내·외 타 인증제도에서는 ‘제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으로 적용대상을 구분한 사례가 없으며, 계층상 상

위에 존재하는 산업군(ISCC-바이오 산업군, ISCC PLUS-전 산업군) 단위에서 특화된 사례는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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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비율’ 최소한도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복합재 성격의 ‘전기·전자제품’의 

사용비율 최소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산업계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모호한 기준 설정으로 인한 제도적 완성도가 낮아질 우려도 존재58)

구분 현행 개정(안)

조문

내용

3. 표시 방법

  가. -----------------

  나. -----------------

  다. 표시 도안 내 사용비율은 5% 단위로 표기

하고, 10%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여 표시

한다.

  라. -----------------

3. 표시 방법

  가.-----------------

  나. -----------------

  다. 표시 도안 내 사용비율은 1% 단위로 표기

하고, 소수점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여 표

시한다.

  라. -----------------

<표 4-2> 사용비율(최소한도) 변경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1] 신구대조표

자료: 저자 작성.

2. 인증제도로의 발전 방안

○ 표시제도 단계에서의 제도적 발전 방안

- 현재 표시제도는 ‘제품인증’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 중 가장 

유사한 ‘UL인증’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UL ECVP 2809 문서의 비교·검토를 통해, 표시제도 관련 법률(자원재활용법) 및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핵심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제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제3항 제1호의 ‘마’에 UL인

증을 신규로 추가 검토(표 4-3 참조)

∙(제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내 EN 15343:2007(재생원료 함

량의 추적성과 적합성 평가) 및 EN 45557:2020(에너지 사용 제품에서 재생원료 함량 평

가를 위한 일반사항)을 인용표준(normartive reference)으로 추가 검토

58) 본 연구에서는 사용비율 최소한도 기준을 전면 삭제하는 전략을 가장 이상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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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정(안)

조문

내용

제7조(표시 신청서 검토)  ① ----

   ... 

   ...

③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에서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가. 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우수재활용 제

품 품질 인증서 

  나. ISCC(International Sustainable & 

Carbon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 

  다. GRS(Global Recycled Standard)에 의

해 발급된 인증서 

  라. RCS(Recycled Claim Standard)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 

 

 

 2. -----------------

 3. -----------------

제7조(표시 신청서 검토)  ① ----

   ... 

   ...

  ③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에서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가. 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우수재활용 제

품 품질 인증서 

  나. ISCC(International Sustainable & 

Carbon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 

  다. GRS(Global Recycled Standard)에 의

해 발급된 인증서 

  라. RCS(Recycled Claim Standard)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 

  마.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 

 2. -----------------

 3. -----------------

<표 4-3> 유사인증 추가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신구대조표

자료: 저자 작성.

○ 인증제도 단계로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 표시제도가 인증제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적 인증제도’ 유형이 가장 합리적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경우, 법적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법적 인증제도는 ‘법정 의무인증’과 ‘법정 임의인증’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재생원료 

사용이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임의인증’ 형태로 발전이 타당함

∙다만,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된 법률(순환경제사회법, 자원재활용법, 전자제품등자원순

환법 등)에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법률적 근거 마련 후, 국제표준 및 기준에 근거하여 ‘인증제도’로의 공정성(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직/행정 체계 마련 필요 

∙ISO/IEC 17065:2014는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요구사

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제품 인증기관은 반드시 표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ISO/IEC 17065:2014 요구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형태로 인증제도 운영

- 표시제도에서 벗어나 인증제도로의 설계 시 연속성관리 표준(ISO 22095:2020)의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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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플랫폼 운영을 도입하여 재생원료의 연속성관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 제안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 입고부터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생산·출고에 대한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증빙(연속성관리)이 매우 중요

∙연속성관리 체계를 도입 중인 유사 인증제도(ISCC(PLUS), GRS, RCS)는 자체 웹 또는 플

랫폼에서 기업 내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TC)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 

∙또한 국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와의 상호 인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연속성관

리 및 이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는 내부적으로 완비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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